
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[별지 제3호서식]  

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

1. 연구개발과제 현황

사 업 명

연구개발과제명

연구개발기관명

연구책임자 소속 성명

연구개발기간

전체      20  .  .  .  ~  20  .  .  . (   년   월)

1단계(해당 시)      20  .  .  .  ~  20  .  .  . (   년   월)

n단계(해당 시)      20  .  .  .  ~  20  .  .  . (   년   월)

2. 영리기관의 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내역
(단위: 천원)

구분

중소‧중견기업이 
신규로 채용한 

참여연구자에 대한 
현금지급 인건비(A)

전문연구사업자로 
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
소속된 참여연구자에 

대한 현금지급 
인건비(B)
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
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
참여연구자의 현금 

지급 인건비(C)

합계
(A + B + C)

원래계획 
금액

변경 후 
금액

원래계획 
금액

변경 후 
금액

원래계획 
금액

변경 후 
금액

원래계획 
금액

변경 후 
금액

전체기간

1단
계

1년차

2년차

n단
계

1년차

m년차

* ‘원래계획 금액’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. 다만,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이 변경된 
경우라면 현행 계획 금액을 입력
‘변경 후 금액’에 협약 변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

**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
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

** B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
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함

****C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
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

*****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‧삭제할 수 있음

   년       월       일

연구책임자: ㅇ ㅇ ㅇ (인)

연구개발기관: ㅇㅇㅇ장 ㅇ ㅇ ㅇ (직인)

OOO의 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